
일본 유아체육 학회（JPEC）회칙 

The Japanese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 of Young Children 

 

총칙 

제１조  본회는,「아시아유아체육학회」의 지부조직으로,「일본유아체육학회」라 

칭한다。영문 명칭 및 약어는, 아시아 유아체육학회를 The Asian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 of Young Children（APEC）, 일본유아체육학회를 The Japanese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 of Young Children（JPEC）라 한다. 

제２조  본 회의 설립일을 2005(헤이세이 17)년８월 19 일로 한다. 

제３조  일본유아체육학회의 소재지는, 학회 （겸 아시아유아체육학회 사무국） 로 

한다. 본 학회 사무국은, 교토노틀담 여자대학의 이시이 히로코 연구 실에 

둔다. 
         〒606-0847 Shimogamominaminonogamicho1, Kyoto Sakyo-ku, Kyoto 

                교토노틀담 여자대학 이시이 히로코 연구실 내 

또한, 일본유아체육학회 자격 인증 위원회 사무국 및 아시아 유아체육학회 

학술지편집위원회 사무국을, 와세다대학 마에하시 아키라 연구실에 둔다. 
 

〒359-1192 2-579-15, Mikajima, Tokorozawa, Saitama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마에하시 아키라 연구실 내 

 

목적과 사업 

제４조  본회는 유아체육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과 실천의 양립을 목표로 하며, 국제적 

· 학제적 및 학술적 연구의 진보와 발전을 바탕으로, 이론을 근거로한 실천적 

지도의 보급 ·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유아체육의 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의 개최.  

   2 회원 상호간의 지도력 향상과 보급 · 진흥을 목적으로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3 유아체육의 보급을 위해 학회자격인정에 의한 유아체육지도자 양성. 

4 학술지「유아체육학연구」「아시아유아체육학연구」· Newsletter 의 

간행물 의 발행. 

      5 회원이 본회 조직 운영에 관하여 심의, 결정하는 총회 · 이사회의 개최.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회원 

제５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지부 이사회가 추천하고 본부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의 협력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정한다. 

제６조  회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임원 

제７조    본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１명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 

      2 부회장     ２명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승인） 

      3 이사장     １명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승인） 

      4 상임이사 약간명 （이사중에서 회장·부회장·이사장이 임명）  

      5 이사   약간명 （정회원 선거에 의해 선출）     

      6 감사      ２명 （정회원 선거에 의해 선출） 

７사무국장    1 명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승인） 

제８조  임원의 임기는 4 년(연임 가능)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제９조  본회의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１ 사무국장  １명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임명） 

２ 간사   약간명 （사무국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임명）  

 

의회 

제 10 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 이사회로한다. 

제 11 조  총회는, 매년１회, 개회한다.  



제 12 조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는 본회의 사업 

수행 책임을 지고, 그 집행을 행한다.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계 

제 13 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4 조  1）정회원의 회비는 당분간 연간 5,000 엔으로 매년 12 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준회원의 회비는 연간 10,000 엔으로 한다.         

      3）특별회원으로 취지에 동의하는 법인은 연간 100,000 엔으로 한다.  

제 15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잡칙  

제 16 조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정한다.  

 

제 17 조  본회의 해산시에는, 본회의 재산을 기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 

제 18 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본 회칙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실정에 따라 그 재량에 맡기 지만, 매년 활동 보고서 및 

회계 수지 결산서를 이사회 총회에 제출하여 회원에게 반드시 보고 해야만 

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5 (헤이세이 17) 년 8 월 19 일 원안이 제출되고, 2006 년 5 월 5 

일부터 실행 한다.  
 

 

 이 회칙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일본유아체육학회 회장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코테사시마치 3 초메 15 번지 K-703 

04-2947-3559、090-7182-6460



아시아 유아체육학회（APEC） 

The Asian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 of Young Children 

설립：2005(헤이세이 17)년８월 19 일 

2005 년 8 월, 제１회 아시아유아체육학회【아시아유아체육 ・ 건강복지 심포 

지움】은, 와세다 대학의 마에하시 아키라에 의해 개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 움은 

도쿄에서 일본 · 대만 · 한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회담을 한 결과, 매년 아시아 

각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유아 체육」의 국제 회의를 개최함 으로써, 유아 

체육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최신 유아체육 이론 및 

실천연구 정보교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유아체육 연구원과 실천 지도자와의 교류 · 

친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 각 지역의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를 맹세하고, 매년 재회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발기인은, 

일본：마에하시 아키라（와세다대학）, 요네타니 미츠히로（세이난가쿠인대학）, 

다나카 히카리（유츠케이자이대학）, 사와다 유키오（사와다스포츠클럽）, 

이시이 히로코（교토노틀담대학）, 하라다 켄지（교토니시야마단기대학）, 

한국：서 상옥（한국 뉴스포츠협회）, 이 정숙（명지대학）, 

대만：구 금속（국립체육대학）、황 영관（국립체육대학） 

2006 년도, 2006 년 8 월 19 일 (토) · 20 일 (일) 제 2 회 아시아 유아 체육 

학회【아시아 유아체육 · 건강복지 심포지움】국제학술대회를, 한국 서울 특별시 

중앙 대학에서 개최 하였으며, 그 후, 대만, 중국등 각 지역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학회 담당자 (회장)은, 매년 학술대회의 개최국 대표에게 부탁하여 

결정했습니다. 학술지「아시아 유아체육학연구」는 당분간 일본의 와세다대학 

사무국에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아시아 유아체육학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해「유아 체육」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 있으시면, 학회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권유 

드립니다. 앞으로도 협력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 년 8 월 20 일(일) 

담당자：마에하시 아키라, 요네타니 미츠히로, 다나카 히카리, 사와다 유키오,  

이시이 히로코,하라다 켄지, 서 상옥, 이 정숙, 구 금속, 황 영관 


